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11.18.>

제2023-1호

행정대집행 영장

 성명(단체명): 미상 귀하

 주소: 미상

   귀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10-3 인천광역시 소관 행정재산을  불법

무단점유물(평상, 천막)을 설치하여, 2023년 6월 12일(월)까지 원상회복(철

거)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서구청

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

보합니다. 

 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

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 래 -

    2023년 6월 13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대집행 일시
행정대집행 책임자

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소속 직위(직급) 성명 

2023년 7월 5일~

2023년 7월 7일

(기간 중 1일)

서구청

도로과
도로과장 박정인

소요비용 추후 부과
서구청

도로과
건설행정팀장 송세종

서구청

도로과
지방행정주사보 최상훈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